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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간 전력거래계약Ⅱ



신·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(산업부 고시) 제정 중





재생에너지사용확인서발급

제3자 REC 발급에 관한 규정
: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

구매계약 판매계약

요금납부

(망이용료등)

재생에너지
발전사업자

참여기업

계약단가 : (전력량 + REC) 가격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예상

구입비지급

(계약단가등)

주요 계약내용 합의
(발전량정산방식, 계약단가) 

설비용량 단독 또는 합산

계약정보제공
(발전량등)

요금 : 한전으로부터 받는 전기에 대한 요금
+제3자간 계약에 따른 요금



※

※



ü 주요 기능 : 발전사업자, 참여기업 기본 정보 등록(위치, 설비용량, 전기사용량 등),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지침 별지1호 서식에 따른

합의서 작성, 계약체결 후 발전량, 요금계산 내역 확인 등

ü ’22년 이후에는 발전사업자-한전, 한전-참여기업간 전자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발 예정




